〔별지 제3호 양식〕
	신  고  서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 법인[footnoteRef:1]은 현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102조의2) 및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1: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덧붙임 : 통지서 1부(단,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첨부함)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대리인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위   임   장
성 명 :                주소  : 

    위의 사람에게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1. 위 양식은 상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신고하는 서면의 예시입니다.
2. 법인 대표자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